
  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144호(2005.05.19.)로 정비구역 지정된 홍은2-2 주거환경

개선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

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변경 : 사업기간 연장) 고시코자 

합니다.

          1. 사 업 명 : 홍은2-2 주거환경개선사업

          2. 위    치 : 서대문구 홍은동 8-235번지 일대

          3. 면    적 : 27,612㎡

          4. 변경사항

사 업 명
사 업 시 행 기 간

비고
변 경 전 변 경 후

홍은2-2 주거환경개선사업 2005.05.19∼2016.05.18 2005.05.19∼2017.05.18 1년연장

          5. 사업시행자 : 서대문구청장

          6.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변경수립 내용

            - 도로, 공원, 공공공지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기간 1년 연장

            - 토지이용계획, 공공시설정비계획, 건축물개량계획, 도시계획사항 : 변경

없음

붙임   홍은2-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(사업기간 연장) 고시 1부.   끝.

아름다운 변화, 열린 구정, 행복도시 서대문

서대문구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홍은2-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(사업기간 연장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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